
법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법령정보센터

축산물의 표시기준

축산물의 표시기준

[시행 2022. 1. 1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-108호, 2018. 12. 19., 타법폐지]

 
식품의약품안전처(식품안전표시인증과) 043-719-2855

 

「축산물의 표시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은 폐지한다.

 
 

부칙 <제2018-108호,2018.12.19.>

제1조(시행일)  ①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

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제1조의 시행일 기준으로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6조에 따른 「축산물의 표시기준」

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은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 및 제4조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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